
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8. 27.>

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(제14조의3 관련)

1.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

산식에 따라 평가한다.

골재채취능력 = 실적평가물량 + 시설․장비능력평가물량

± 신인도평가물량

2.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(영업

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

실적을 말한다)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

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.

3. 위 산식 중 시설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

는 시설․장비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

또는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

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)와 「여신전

문금융업법」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․장비와 보

조 시설․장비를 대상으로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의 합에 100분의 

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. 이 경우 시설ᆞ장비별 채취능

력(바다골재채취업은 허가받은 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

로 구분하여 평가한다)은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

방법에 따라 산정하며,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

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.

  가. 장비의 구분
업종별 주 시설ᆞ장비 보조 시설ᆞ장비

수중골재채취업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로더, 굴착기, 쇄석기, 
선별기

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선, 접안시
설

로더, 굴착기, 기중기, 
제염시설

산림골재채취업 쇄석시설 로더, 굴착기,

육상골재채취업 굴착기 로더, 선별기,

골재선별·파쇄업 쇄석시설 로더, 굴착기,



바다골재선별·세척업 제염시설 로더, 굴착기,

  나. 주 시설․장비의 채취능력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

  다. 보조 시설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․장비의 수로 

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

4. 위 산식 중 신인도평가물량은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

시설․장비능력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증량비

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증량물량에서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

제3호의 시설․장비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나목의 구분에 따른 감

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감량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. 이 

경우 증량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

20으로 한다.

  가.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

    1)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경우 : 100분의 10

   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의 환경, 안전 또

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고용한 경우 : 기술인력 1인

당 100분의 1(최대 100분의 3까지 인정한다)

    3) 최근 3년간 무재해인 경우 : 100분의 2

    4)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: 100분의 2

    5)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인 경우 : 100분의 2

    6)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: 100분의 3

    7) 보유 중인 보조 시설ᆞ장비(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

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)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이

상인 경우: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시설ᆞ장비 1대 당 

100분의 1(최대 100분의 5까지 인정한다)

    8)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

인한 친환경 시설ᆞ장비를 사용한 경우: 100분의 3

  나.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

    1)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: 미달되는 자본금(골재채

취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에서 제출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상

의 실질자본금을 뺀 금액을 천만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

다) 1억 원당 100분의 1

    2) 시설ᆞ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:  미달되는 시설ᆞ장

비 1식당 100분의 5

    3)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: 미달되는 기술인력 1



인당 100분의 1

    4)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: 다

음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

      가)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: 100분의 5

      나)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: 100분의 10

      다)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: 100분의 

15

    5) 최근 2년 이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「소음ᆞ진동관리

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폐기물관리

법」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의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

나 징역․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: 위반건수(동일한 

사유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을 받은 경우 위반건수는 1건으

로 한다. 이하 같다)별로 100분의 1

    6)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

징역․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: 위반 건수별로 100

분의 2

    7)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: 

100분의 25


